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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척기간 연장 합의는 유효하다

전문분야 이야기

김 현 변호사(법무법인 세창/해상 전문)

한국 법인 A사는 B사와 냉각기를 수

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 A사는 피고

와의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지정

한 현지 운송인 C사에 운송을 의뢰하였

다. 화물은 2013년 12월 1일 도착지에 

도착해 2023년 12월 4일 수하인 A사에

게 인도되었으나, 인도 당시 화물은 해

상운송 중 악천후로 손상된 상태였다. 

A는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2014년 12

월 15일 피고에게 “보험처리가 완결되

지 않아 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.”고 

하면서 연장을 요청했고, 피고는 2014

년 12월 18일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

하는데 동의했다.

원고는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자로서 

2015년 8월 26일 피보험자 A에게 적하

보험금을 지급하였다. 원고는 A의 권리

를 대위해 2015년 12월 28일 피고에게 

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, 2심법원은 

① 제척기간이 지나면 운송인의 채무는 

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그 이후에 당사자

들이 제소기간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

이미 소멸한 권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

는다. ②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

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 ③ 피

고가 화물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

제소기간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

지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.

그러나 대법원 (대판 2022. 6. 9. 

2017다247848)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 

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

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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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

한 경우 그 의사를 존중했다. 즉 소멸시

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

184조를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

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

으로 보았다.

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 (인도일부

터 1년)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, 권

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

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

효와 비슷하다.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

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

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

사표시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.

제척기간의 취지와 권리의 성질에 비

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간 경과로 

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불합리한 

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, 시효이익 

포기에 관한 민법을 유추적용하여 당

사자에게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게 

하는 것이 합리적이다.

상법은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채권 

채무의 행사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

로 정하면서 이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

로 연장할 수 있게 한다. 해사 분쟁 협

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당사자들

이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게 한 것이

다.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를 

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 취지이나, 법

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은 개별 

법률의 제척기간마다 다르다.

원고는 수하인의 화물 수령으로부터 

1년이 지난 뒤에 피고에게 기간 연장을 

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. 

업계에서는 이를 타임바 연장이라 부르

며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실무 관행이

다. 대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한 것은 

타당하다.

(저작권자/법조신문)


